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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학도서 과 공공도서 에서 상물 이용 황과 그에 따른 작권 문제를 조사하 다. 이를 

하여 공공도서 과 학도서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사서의 작권 문제는 설문조사와 

더불어 도메리와 작권 련 웹사이트 등의 질문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상자료를 한 설비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각 역별 작권 질문이 기 인 질문에서부터 

세부 인 문제에 한 질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는 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볼 때 사서양성과 련한 학 정규교육과정에서 작권에 한 기  이해를 한 

교육, 직무연수과정에서 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세부 인 작권 문제에 한 해결을 해서 

사서를 한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 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se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the problems of copyright. Surveys were conducted in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for 

these. Also, content analyses were conducted to make sense of copyright problems in librari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s of copyright had occurred in various aspects 

related to public performance, lending, digitization and internet services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facilities for watch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library services. Also, the 

librarians’ questions to the copyright were very various from the primary level to specific 

level. This study suggested that regular courses of study in library schools need to be opened 

to primitive understanding to copyright law and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librarians 

need to be opened to complementary education as revisions of copyright law.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online Q&A services need to be started for librarians who have detailed 

copyright problems.

키워드: 상 작물, 복제권, 공연권, 여권, 공 송신권
cinematographic works, reproduction right, public performance right, copyright, 
rental right, public transmiss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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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작권의 문제라고 할 때 ‘문제’는 략 두 가

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작권법을 용하는데 있어서 작

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용자가 공정한 범

 내에서 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법은 작권자의 권리행사나 이용

자의 공정한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만 법

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생소하여 이를 장에서 

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도서 에서 상 작물(이하 상물) 이용과 

련한 작권 문제는 주로 자의 차원에서 특

히 공연권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공연권

이 도서 의 시청각실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개인열람석에서의 시청에까지 용되는지에 

한 연구나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

물의 공연에 부과하는 작권료의 정성 등에 

한 연구가 그 이다. 이러한 들을 통해서 

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서 의 상물 

이용과 련한 작권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연

권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이다. 물론 

도서 에서 상물을 이용하는 표 인 방식

이 여러 사람을 하여 이를 상 하는 것이므

로 공연권에 한 도서 의 심은 상당히 많

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다고 그 외의 다른 작

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작물의 생산과 이용환경은 계속 변화

된다. 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그

에 따라 생산되는 작물의 형식도 다양해지면

서 작물 이용행태도 다각화된다. 도서  이용

자들은 변화된 방식으로 작물을 이용하고 싶

어하고 도서 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를 들어 재 우리나라에서 화는 

오락뿐 아니라 교육과 토론을 한 텍스트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도서 에서 상물

을 출하기를 원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이 도서 에 설치되어 있기를 바란

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도서 은 출서비

스를 하거나 시청각실과는 별도로 10여명이 시

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 한 상물

의 출은 도서와 달리 훼손과 손실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도서 은 이를 비하여 출

용 복제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

황들은 모두 사서에게 작권과 련한 문제상

황으로 다가오게 된다. 

즉, 계속 변화되는 작물 이용환경은 끊임

없이 사서가 작권에 하여 고민하게 만들고 

이들이 작권법을 해석하게끔 요구한다. 이러

한 도서 의 문제를 반 하여 그동안 국립 앙

도서 은 사서연수 로그램에서 작권과 

련한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교육은 도서  장의 실무과정에

서 사서들이 겪고 있는 세부 인 작권의 문

제가 무엇인지에 한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매우 개론 인 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

인다. 물론 몇 시간의 연수교육에서 세부 인 

작권의 문제에 한 답을 개별사서에게 모두 

제공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도서  장에서 사서들이 겪는 작권 문

제에 한 정확한 이해는 교육의 내용을 조

은 더 구체화시켜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

라 교육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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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서도 장의 문

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공연권의 문제로만 다루어

졌던 상물 이용과 련한 작권 문제를 다

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도서  장의 작권 

문제에 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 다. 아울러 

도서  장에서의 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안도 부분 으로 제안해보고자 하 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서 에서 상물 서비스는 어떤 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상물 서비스 과정에서 사서들이 만

나는 작권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사서들의 작권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의 연구를 하여 수행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 에서 상물 서비스 황 조사는 

공공도서 과 학도서 을 상으로 실시하

다. 왜냐하면 이들 도서 이 일반 으로 문도

서 이나 학교도서 보다 상물을 더 많이 소

장하고 있고 활용도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황조사를 하여 

2013년 5월 8일~6월 3일까지 국의 공공도서

을 상으로, 2013년 5월 27일~6월 7일까지 

국의 각  학도서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한국도서 회와 한국

학도서 연합회 산하 3개 의회에서 회원 도

서  934개 에 설문 의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메일로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의 내용은 상물 소장  출

서비스 황, 람 시설 황, 람 황이었다. 

배포/회수
종

배포 회수 회수율

공공 676 204 30.2%

학 258 91 35.3%

계 934 295 31.6%

<표 1> 설문지 회수율 

회수된 설문응답지는 총 295부(공공도서  

204부, 학도서  91부) 다. 종별 설문 배포

와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분석은 회수된 응답 

가운데 답변 작성이 부실하여 분석의 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거나 같은 도서 에서 이 으로 

제출된 응답을 제외한 288부만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항목별로 무응답으로 제출

된 답변이 상당수 있었고, 무응답은 응답자수에

서 제외하여 설문 결과를 처리하여 각 항목별로 

총 응답자수에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도서 에서 상물 활용과 련한 사서

의 작권 문제 악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

었다. 우선, 2013년 7월 9일~7월 19일까지 국

립 앙도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웹설문을 실

시하면서 도메리(도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

하여 참여를 요청하 다. 한 같은 기간 국립

앙도서  사서연수에 참여한 사서들을 상으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설문지는 도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작권 

련 질문을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작성되었

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3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설문응답자들이 이들 설문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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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작권 련 질문은 약 100여개 다. 설문

응답자 소속기 은 학도서  15, 공공도서  

13, 학교도서  5, 문도서  2, 국립 앙도서

 4개 유형기 이었다.

작권에 한 사서의 질문을 추가 으로 수

집하기 하여 설문조사 이외에 몇 가지 방법을 

병행하 다. 우선, 한국 작권 원회 작권 상

담 코 , 네이버 지식인, 도메리의 작권 련 

질문 등을 조사하 다. 한 한국 작권 원회에

서 발간하는 인 작권 문화 에 수록되어 

있는 도서  련 작권 사례도 수집하 다. 이

게 수집한 질문의 수는 모두 253개 으며, 그

 상자료에 한 질문은 43개(16.7%) 다. 

수집한 질문을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엑셀 일을 이용하여 연구보조원이 질문내용을 

질문자별로 입력한 뒤 연구자  1인이 각각의 

질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1명의 질문자가 여러 

개의 질문을 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질

문상황이 되는 도서 종, 작물 유형, 작권 유

형, 업무유형을 기술한 뒤 2명의 공동연구자가 

기술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 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상물 련 질문 43개를 추출하 다. 

2. 이론적 배경

2.1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일반 으로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모두에 

용되는 작재산권은 복제권( 작권법 제16

조), 공 송신권(법 제18조), 배포권(법 제20

조)이며 상물에 특별히 용되는 규정은 공

연권(법 제17조)이다. 복제권은 인쇄, 사진촬

,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

은 구 으로 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법 제2조의 22)에 한 권리

이다. 공 송신권은 작물을 공 이 수신하거

나 근할 수 있도록 무선이나 유선통신의 방

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법 제2

조의 7)에 한 권리이다. 한 배포권은 작

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 에게 가를 받거

나 받지 않고 양도 혹은 여하는 것(법 제2조

의 23)에 한 권리이다. 

작권법은 특정한 경우에 재산권자가 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컨  

재 차에서 이용하거나(법 제23조) 교육목

으로 이용할 때(법 제25조) 그리고 인용하는 과

정에서의 복제(법 제28조), 사 인 목 으로의 

복제(법 제30조) 시험문제로 복제(법 제32조)

할 때 복제권이 제한된다. 한 교육목 으로 

이용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공 송신권이 제한

되기도 한다. 배포권은 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작재산권자의 허락 하에 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후에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즉, 배포권은 1회에 한하여 작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도서 에서의 작물 이용을 한 복제권

과 공 송신권 제한 규정(법 제31조)은 매우 

복잡하다. 우선, 공 에게 공개된 도서 이 소

장된 자료를 이용자 요구에 따라 1인에게 일부

분을 제공하기 하여 복제할 때, 보존을 하

여 복제할 때, 다른 도서 의 요청에 따라 

된 자료를 복제할 때 복제권은 제한된다. 한 

도서 이 디지털로 매되지 않고 있는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하거나 이를 도서  내와 

도서 끼리 송의 방식으로 달할 때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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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송권은 제한된다. 디지털 복제  간 

송에 해서는 일정한 보상 이 부과되고 

있다. 

공연권은 작물을 상연하거나 연주, 가창, 

구연, 상  등의 방식으로 공 에게 공개하는 

것에 한 권리인데, 이 권리는 제29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즉, 비 리 목 으로 

공표된 작물을   청 으로부터 어떠한 

반 부도 받지 않고 공연하거나, 청 이나 

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한 반 부를 받지 

않고 매용 음반이나 상물을 공연의 방식으

로 사용할 경우 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

을 수 있다. 단, 도서  등의 비 리 문화기 이

라고 하더라도 와 같은 공연권 제한의 발행일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매용 상물에만 

용된다( 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와 같은 작재

산권 제한은 인류의 지  생산물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고 이를 통해서 문화의 향상과 발 을 도모한

다는 배분  원리를 반 (이호흥, 2010)한 것

이며, 특히 공연권의 제한은 국민들이 비용 지

출 없이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보장하는 요한 조항(이병규, 2012)이라

고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이호신(2006)은 도서  실무 가운데 공연권

과 계가 있는 연주회, 동화구연, 상물 상

회, 매용 음반과 매용 상물의 이용자 제

공 등이 공연권 면책에 해당되기 해 필요한 

요건을 법리 으로 검토하여 도서 과 련되

는 공연권 문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었다. 

이후 공연권과 련되는 사항은 도서 계의 주

된 심사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특별한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연권과 련되는 도

서 과 문헌정보학계의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

작한 것은 2012년에 문화체육 부가 공연권 

련 조항의 개정을 해서 정책토론회(한국

작권 원회, 2012)를 개최하면서 부터이다. 한

국 상산업 회는 공연권 제한 조항이 상물 

작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음반과 상물의 분리 입법을 주장하

고, 아울러 도서 의 공연권 면책의 근거를 구

성하는 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삭제

를 주장하 다. 아울러 문화체육 부에 징수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도서 의 상물 

내 열람을 작권료 징수 범 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 다. 논자에 따라서는 도서  열람실에

서 이루어지는 음반이나 상물의 람 행 까

지도 공연의 범주에 포함(이호흥, 2003)하는 것

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에 해서는 다른 

의견(정경희, 2012; 이호신, 2013)도 존재한다. 

정경희(2012)는 도서 의 상물의 도서  

내 이용이 공연권 제한 범 에 포함되는지를 

악하기 해서 도서  이용자의 상물 이용 

황을 조사하고, 그것이 작권자의 경제  이익

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 다. 아울

러 이호신(2013)은 공연권 조항을 법리 으로 

분석하여 도서 에서의 상물의 개별 람이 

공연권의 용 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제

기하 다. 한편 최상희, 정경희, 이호신(2013)

은 도서 의 상자료 서비스와 작권에 련

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도서 의 상물 

이용은 작권료를 부담하지 않는 범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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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권료 지  

범 가 확 될 경우 상물을 활용한 각종 

로그램의 축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후 이

루어진 후속 연구에서 정경희(2013)는 한국

화배 회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도서 의 

상물 공연 황을 온당하게 반 한 것인지 의

문을 제기하면서, 경기 지역 84개 공공도서

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여 작권료 징수 규정의 

타당성을 고찰하 다. 

상물 사용료 징수 규정과 련되는 쟁 은 

정경희(2013)가 지 하는 것처럼, 그 상 범

와 과  기 의 성 여부이다. 그 상범

는 도서  열람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물

의 열람 행 가 공연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한 

문제로, 이에 해서는 정경희(2012)에 의해서 

실증 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호신(2013)에 

의해서 법리 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쟁  사항인 과  기 의 성 악은 경기 

지역 공공도서 의 상물 이용 실태를 악한 

정경희(2013)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

다. 그 지만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제한된 지

역과 공공도서 이라는 단일 종에 한 조사

로 이루어졌고, 웹사이트 분석이라는 방법론  

한계로 인하여 련 논의를 한 충분한 근거

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다시 말

해서 과  기 의 성을 보다 세 하게 살

피기 해서는 범 한 도서 을 상으로 보

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 한 상물 이용 실태에 

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

동안의 도서 의 상물 이용과 련한 작권 

연구는 으로 공연권 문제로 제한되어 다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상물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작권 문제를 악하고 이에 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는 에서 앞의 연구들과 구분된다

고 할 수 있다.

 3.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이용 현황1)

3.1 영상저작물 소장 및 대출서비스 현황

공공도서 과 학도서 에서 얼마나 많은 

상물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악하 다. 이에 

응답한 도서 은 190개 으로 소장 황은 <표 

2>와 같다. 공공도서 의 경우 1,000  이하에서

부터 9,001  이상까지 상물 소장규모가 다양

하 는데, 특히 3,001~5,000 , 5,001~7,000

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 이 각각 28개

과 27개 으로 공공도서  127개 의 22.0%

와 21.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학도서

의 경우 9,000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

은 상 으로 었고, 9,001  이상을 보유하

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개 으로 응답한 

학도서  63개 의 65.0% 다. 

외 출 시행여부에 응답한 도서 은 총 

288개 이었다(<표 3> 참조). 공공도서  201

개  가운데 외 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 은 130개 (64.7%)으로 과반수 이상이

었고, 외 출을 제공하는 곳은 60개 인 것으

 1) 본 장의 설문조사는 2013년 한국도서 회 작권특별 원회의 활동 과정에 수행된 것으로 설문 배포  회수에 

한국도서 회의 도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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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학도서 의 경우 87개 이 응답

하 으며, 45개 (51.7%)이 외 출을 시행

하지 않고 있으며, 외 출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21개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 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도서

이 외 출을 시행하는 도서  보다 2배 이

상 많다.

종
공공 학 계

~1,000 14 2 16

1,001~3,000 24 6 30

3,001~5,000 28 4 32

5,001~7,000 27 5 32

7,001~9,000 16 5 21

9,001~ 18 41 59

계 127 63 190

<표 2> 상물 소장 황

출

종　
시행 미시행 기타 계

공공 60 130 11 201

학 21 45 21 87

계 81 175 32 288

<표 3> 상물 외 출 서비스 여부

3.2 영상저작물 이용 시설 현황

도서 이 상물 이용을 제공하기 해서 구

비하고 있는 시설 황은 실제 도서  장에

서 상물의 람 는 공연 행 가 어떤 양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악하는 단 가 

된다. 상물 이용 시설 황은 개인 람 부스

와 2~4인 람 부스, 5~15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감상공간, 집단감상공간(공연

장)으로 구분되었다.

종

좌석수
공공 학 계

1~10 124 20 144

11~30 26 38 64

31~50 4 12 16

51~70 3 5 8

100석 이상 0　 3 3

계 157 78 235

<표 4> 1인 람석 수

개인용 열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도

서 은 235개 이었다(<표 4> 참조). 공공도서

의 경우 157개 이 개인 부스를 갖추고 있다

고 응답하 으며, 이 가운데 79%에 달하는 124

개 이 10석 미만의 좌석을 갖추고 응답하 으

며, 학도서 의 경우에는 11석~30석인 경우

가 38개 (48.7%)이었다. 개 공공도서 의 

경우 10석 이하, 학도서 의 경우 20석 내외

로 상물 이용을 한 개인 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

좌석수
공공 학 계

1~2 40 8 48

3~4 19 6 25

5석 이상 3 20 23

계 62 34 96

<표 5> 2~4인 람석 수

2~4인석 람석 황에 응답한 도서 은 모

두 96개 이었다(<표 5> 참조). 공공도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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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2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경

우가 가장 많았으며(40개 , 64.5%), 학도서

은 5석 이상을 설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20개

(58.8%)으로 가장 많았다. 

종
좌석수

공공 학 계

1 20 15 35

2~5 3 8 11

계 23 23 46

<표 6> 소규모 집단 열람실 수 

5~15인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

감상실 황에 응답한 도서 은 모두 46개 이

었다(<표 6> 참조). 이 가운데 공공도서  20개

(87.0%), 학도서  15개 (65.2%)이 1개

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 고, 2개 이상

의 시설을 갖춘 경우는 체 11개 으로 조사

되었다. 

종

좌석수
공공 학 계

50 이하 52 26 78

51~100 48 5 53

101~200 31 1 32

201석 이상 13 2 15

계 144 34 178

<표 7> 공연장 좌석 수 

한편 상자료를 단체로 람할 수 있는 공

연시설의 좌석 수에 한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연장의 좌석수에 해서 응답한 178개

 가운데 공공도서 은 144개 , 학도서

은 34개 이며, 그 가운데 43.8%에 해당하는 

78개 이 50석 이하의 공연장을 구비하고 있다

고 응답하 고, 29.8%인 53개 이 51석에서 

100석 이하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

다. 18%인 32개 은 101석에서 200석의 좌석을 

갖추었다고 응답하 다. 공공도서 의 36.1%에 

해당하는 52개 이 50석 이하의 좌석을, 33.3%

인 48개 이 51~100석, 21.5%인 31개 이 

101~200석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학도서 은 체 응답 도서  34개

의 76.5%인 24개 이 50석 이하의 좌석을 갖

춘 공연장을 운 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3.3 영상저작물 열람 및 공연 현황

도서 에서 상물의 1인 좌석과 2~4인을 

한 소규모 좌석의 열람 상황은 <표 8>과 같

다. 1인 열람석의 이용 황에 응답한 도서 은 

총 217개 이며, 그 가운데 89.9%인 195개

이 1일 10회 이하로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

하 다. 공공도서 은 148개 이 응답하 으

며, 그 가운데 138개 이 1일 10회 이내의 열람

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학도서 은 69개

이 이 문항에 응답하 으며, 1일 10회 이내로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도서 이 57개

이다. 

한편 2~4인 열람석의 이용 황은 총 79개

이 응답하 으며, 공공도서  52개  가운데 

3개 을 제외한 49개 이, 학도서  27개  

가운데 4개 을 제외한 23개 이 1일 10회 이

내에서 열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 다. 한편 

5인~15인의 소규모 공동감상실은 38개 이 

응답하여 그 가운데 44.7%인 1개 이 1일 1회, 

2회 8개 , 3회 5개 , 4회와 5회 이상이 2개 , 

3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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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석

횟수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열람석

횟수

소규모 공동감상실

공공 학 계 공공 학 계 공공 학 계

1~10 138 57 195 49 23 72 1 9 8 17

11~20 7 4 11 3 2 5 2 4 4 8

21~30 0　 3 3 0　 1 1 3 1 4 5

31~40 1 1 2 0　 1 1 4 1 1 2

40회 이상 1 2 3 0 0 0 5회 이상 2 1 3

기타 1　 2 3 0 0 0 기타 1 2　 3

계 148 69 217 52 27 79 계 18 20 38

<표 8> 상물 1일 열람자수 

종

횟수
공공 학 계

1~4 92 12 104

5~10 33 8 41

11회 이상 8 4 12

계 133 24 157

<표 9> 공연장에서의 월 평균 공연 횟수

<표 9>는 공연장에서의 월평균 공연 회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총 157개 이 응답하 다. 공

공도서 의 경우 월 1~4회 상 이 92개 으로 

응답한 공공도서  133개 의 69.2%에 이르

다. 월 5~10회 상 한다고 응답한 공공도서

도 33개 (24.8%)으로 지 않았다. 학도서

의 경우도 월 1~4회 공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0>은 이용 시설별로 이루어지는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물의 월평균 열람 횟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에 응답한 도서 은 많지 

않았다. 1인 열람석의 경우 월 10회 이하로 상

한다고 응답한 도서 이 73개  가운데 34개

(46.6%)으로 가장 많았다. 한 101회를 과하

는 경우도 11개 (15.1%)에 달하 다. 2~4인 

열람석에서 역시 월 10회 이하 상 하는 경우가 

29개  가운데 14개 (48.3%)으로 가장 많았으

며, 101회 이상인 경우도 4개 (13.8%)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동감상실에서의 

상 이 10회 이하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도서  

8개   7개 (87.5%)이었다. 

 열람석

횟수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소규모 공동감상실

공공 학 계 공공 학 계 공공 학 계

~10 17 17 34 10 4 14 3 4 7

11~40 11 2 13 5 1 6 0 0 0

41~70 4 4 8 0 2 2 0 1 1

71~100 6 1 7 0 3 3 0 0 0

101~ 5 6 11 1 3 4 0 0 0

계 43 30 73 16 13 29 3 5 8

<표 10> 발행 후 6개월 미만 상물의 월 평균 열람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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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에서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물의 월평균 상  횟수에 응답한 도서 은 19

개 이었다(<표 11> 참조). 응답도서   공공

도서 의 경우 1회 이하에 6개 (42.9%), 2~5

회에 6개 (42.9%)이 응답하 다. 학도서 의 

경우 2~5회에 응답한 기 이 3개 (60.0%)이

었다. 학도서 의 경우 15회 이상인 곳도 1개

이 있었다.

한편 이 항목에 해서 답변을 제출하지 않

은 무응답 도서 들의 경우에는 발행 후 6개월

이 경과하지 않은 매용 상물을 활용한 공

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설문의 

답변이 1회부터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해

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 들의 경

우에는 아  설문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종

횟수
공공 학 계

~1 6 1 7

2~5 6 3 9

6~8 2 0 2

15회 0 1 1

계 14 5 19

<표 11> 6개월 미만 상물 상  횟수 

3.4 조사 결과의 요약

첫째, 공공도서 과 학도서 들은 부분 

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도서와 

비교했을 때에 상 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공공도서 의 경우 약 3,000  내외의 상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학도서

의 경우 9001  이상을 소장한 경우가 많았다. 

한 외로 출 서비스를 하는 도서 (28.1%)

이 하지 않는 도서 보다 더 었다.

둘째, 부분의 도서 이 상물 열람을 

한 1인 열람석을 구비하고 있으며, 2~4인 는 

혹은 5~15인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

동감상실은 이에 비해서는 상 으로 소수의 

도서 만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반해서 규모 인원이 람할 수 있는 

공연장은 상당히 많은 도서 이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규모는 개 100인 이하

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다. 

셋째, 도서 의 1인 열람석, 2~4인 열람석, 

공동감상실, 공연장 등에서의 1일 열람 횟수는 

10회 이하가 가장 많았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체로 주 

1회 정도 혹은 약간 상회하는 수 에서 이루어

지고 있었다.

넷째,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매

용 상물을 활용하는 경우는 1인 열람석, 2~4

인 열람석, 소규모 공동감상실, 공연장 등 그 종

류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영상저작물 서비스 과정에서 
사서의 저작권 질문 분석

4.1 질문의 업무영역별 분포

도서 에서 상물과 련한 작권 문제에 

한 사서들의 고민은 주로 문화 로그램 등을 

하여 규모 공연장에서의 화상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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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하여 상물 활용과 련하여 다양한 업무 

역에서 작권에 한 의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과 

문화 로그램 운 과 련한 질문이 다른 질문

보다 비교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출과 련

한 질문은 14명(32.5%), 상물을 에게 상

하는 것과 련한 질문을 한 경우는 13명

(30.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상자료의 훼

손과 련한 질문이나 보존  구하지 못하는 

자료를 체할 수 있는 방안 등 장서 리 차원

의 질문을 한 경우는 9명(21%)이었다. 그 외에 

상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한 디지털화(4명, 

9%), 복제물의 열람 문제(2명, 5%), 이용자의 

상자료 복제 문제(1명, 2%) 등에 한 질문

이 있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업무 역별 질문의 분포 황

업무 역별 질문의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과 련한 질문은 외 

출 자체가 가능한지에 한 질문, 외 출 

후 이용의 방법 즉, 개인  사용이 아니라 기업 

등 리 목 의 단체에서의 이용을 한 출이

나 동아리에서의 이용 등을 한 비 리 목 을 

한 출, 딸림자료 등 특수한 형태의 자료의 

출 문제, 훼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물

의 출을 하여 복제물을 만드는 것과 련한 

문제 등에 한 것이 있었다. 

문화 로그램을 하여 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의 작권 질문은 상물을 도

서  이용자들을 하여 상 할 수 있는지 자

체에 한 질문이 많았으며 그 외에, 상 이 가

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상 시 이 상물 

발행 이후 언제부터인지에 한 질문, 상물

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인원수에 한 질문, 상

자료의 주제나 상 의 목 이 교육 인 목 일 

때 상  가능성에 한 질문, 상물에 상

지 안내문이 있을 때 상 이 가능한지에 한 

질문,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상자료의 상

방법에 한 질문 등 다양하 다. 

장서 리와 련한 질문은 상물이 도서자

료에 비하여 훼손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서

비스를 할 경우 원본은 보존하고 복제물을 제작

하여 출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이 가장 많

았으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상물을 디지

털 방식으로 변환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할 수 있

는지에 한 질문과 유통되지 않는 상물을 도

서 에서 서비스하기 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질문 등이 있었다. 

온라인서비스와 련한 질문은 VOD(Video 

on Demand) 서비스를 하여 소장하고 있는 

상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이 

많았고, 상자료의 일부분을 디지털로 만든 후 

이를 송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도 

있었다. 그 외에 상물의 복제본을 도서  내



190  정보 리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4

업무 역(질문자수) 질문내용(질문자수)

출(14)

∙ 외 출 가능성(6)

∙ 출 후 동아리에서 상 (2)

∙기업에 출(1)

∙딸림자료의 외 출(2)

∙ 출을 한 복제본 제작(2)

∙ 출을 한 딸림자료의 복제본 제작(1)

문화 로그램(13)

∙무료상  가능성(4)

∙무료상 가능 시 (2)

∙무료상  인원수(3)

∙행사목   상자료주제에 따른 상 가능성(2)

∙상 지 안내문이 있는 경우(1)

∙구입 불가한 상자료의 공연방법(1) 

장서 리(9)

∙훼손을 비한 복제(6)

∙보존  활용을 한 디지털화(2)

∙구매할 수 없는 TV 로그램 녹화(1)

온라인서비스(4)
∙도서 내 VOD 서비스를 한 디지털화(3)

∙ 상자료 일부를 디지털화한 후 송(1)

열람(2)
∙복제본 열람(1)

∙ 내열람을 한 복제본 제작(1)

기타(1) ∙도서 에 방문한 이용자의 상자료 복제(1)

<표 12> 업무 역별 질문 내용 

에서 열람서비스 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과 

내 열람을 하여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는

지의 문제, 도서 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상

물을 복제해  수 있는지에 한 질문이 있었

다(<표 12> 참조).

4.2 저작재산권에 따른 질문의 분포와 

내용별 분석

4.2.1 질문의 분포

질문을 작재산권에 따라 구분한 결과 그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상 로 상물을 

규모 공연장 혹은 소규모의 그룹을 상으

로 상 해주는 것과 련한 질문 즉, 공연권과 

련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15명, 34%), 장

서 리용 복제 혹은 인터넷을 활용한 상물 

서비스 확 , 그 외 다양한 목 으로 상물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복제본의 이용가능성 등 

복제권과 련한 질문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12명, 27%). 한 상물의 출과 련하여 

출자체의 가능성, 출 목 에 따른 가능성, 

출자료의 특성에 따른 가능성에 한 질문

이 있었다(9명, 21%). 두 개의 권리가 동시에 

련되는 질문들도 있었다. 소장한 상물을 

복제한 후 도서  이용자들에게 내 열람서

비스하는 것은 복제권과 공 송신권과 련된 

질문이며(5명, 11%) 복제한 상물을 출

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3명, 7%)은 복제권

과 동시에 여권과 련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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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권리별 질문의 분포 

4.2.2 질문분석

1) 공연권과 련한 질문

작권과 련한 문제상황을 좀 더 구체 으

로 이해하기 하여 각 권리에 따른 질문을 세

부 으로 다시 구분해보았다(<표 13> 참조). 

우선 공연권과 련한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 인 질문으로 상물을 상

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체에 한 질

문이 있었으며, 그 외에 상 은 가능하다고 알

고 있는데 람자나 상 의 목 에 따른 가능

성에 한 질문, 상  참여 인원에 한 질문, 

상물을 상 할 수 있는 시 에 한 질문 등

이 있었다.

도서 이 상물을 이용한 서비스를 할 때 

일반 도서자료와 가장 다른 부분은 공연의 방

식으로 서비스한다는 이다. 즉, 도서는 일반

으로 1명이 1권을 열람하는 방식이라면 상

물은 하나의 작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람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람하는 것을 작권법상 공연이라고 한다. 즉, 

작권법상 공연이란 음반이나 상물을 공

에게 공개하는 행 이며, 상물을 공 에게 보

여주는 것은 공연권과 련된다. 그런데 작권

법은 공연권 제한 규정( 작권법 제29조)을 통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연권자로

부터 허락을 득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령 구매한 상물의 표지에 단체

상  지라는 표 이 있어도 발행 후 6개월이 

지나면 도서 은 이를 공연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에서 상물을 상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한 질문들은 상물의 상 이 공

연권과 련되는 것은 명확히 인지하 지만, 

공연권의 제한 규정에 한 내용에 해서는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 상물 상 을 시청하는 상자와 목

에 한 질문도 있었다. 재학생과 교직원, 일반

인을 상으로 할 경우 혹은 교육 목 으로 교

육 인 내용의 상물을 상 해도 좋은지에 

한 질문은 도서 에서의 상물 상 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

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작권법상 

공연권 제한은 공연 상이 되는 상물의 내용, 

람자가 구인지, 그 공연의 목 이 무엇인

지와는 무 하고, 단지 으로부터 그 공연

에 한 반 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

라진다.

공연권의 제한  도서 을 한 특별한 규

정은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작권자로부

터 허락을 받지 않고 상물을 공연의 방식으

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작권법 시행

령 제11조 8호). 질문자  1명은 이 기간이 명

확히 몇 개월인지에 한 질문을 하 으나, 다

른 1명은 6개월 유 규정이 화 이외에 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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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분 세부문제 질문내용

공연권

상

자체의 

문제

∙ 화를 공연장에서 상 해도 되는지 궁 합니다.

∙단체로 람(상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DVD 상자료 상  시, 작권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 하는 경우가 많음.(50%이상의 

자료가 공공기  상  지라고 안내문이 나옴)

∙DVD 도서 에서 구입하여 행사나 교육에 활용 시 작권 문제

∙ 등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주기 해 지역도서 에서 상 하는 

교육 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도서 에서는 화나 교육용 DVD를 구입하여 

상 해도 되는 것인지 궁 합니다.

∙ 희가 3일 동안 하루에 2편씩 총 6편의 화를 상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학교 앙도서 에 

상세미나실이구요. 화는 부 외국 화입니다. 상 을 해도 되는지요?

상자 

 

목

∙재학생들과 교직원을 상으로 화비디오를 상 하고자 합니다. 약 200석 규모의 회의실에서 

일주일에 1-2회 정도.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비디오 에서 교육 인 내용의 것을 선정하여 상 하려

고 하는데, 법에 배되지는 않는지요? 혹, 법에 배된다면 배되지 않고 상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간혹 교육 련 자료  DVD를 일반인들을 상으로 무료로 상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작권문

제가 없는 것 인지 궁 합니다.

∙학교에서 상을 학생들에게 보여  수 있게 DVD를 구입하여 학생들이 동아리 식으로 보는데요, 

희가 직  구매해서 학생들의 공부  여가 활동에 향을 주고 기타 다른 목 은 없는데 작권 

법에 반이 되나요?

6개월

문제

∙도서 에서 상 이 가능한 DVD는 출간 후 얼마나 지난 자료인지?

∙ 상자료  발행 6개월 미만의 자료를 다  공연시 작권료를 지 해야한다면, 6개월 미만자료의 

다 공연(상 ) 사실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요?

∙DVD 화자료 상 은 출시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상 이 가능한 걸로 들었습니다. 재 

희 도서 에서는 DVD 클래식 공연실황  뮤지컬 공연실황자료를 매주 상 하고 있는데, 

DVD 상 에 있어서 음악 공연, 뮤지컬 공연과 같은 장르도 6개월이 지난 후에 상 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원수
∙DVD를 단체 상 할 경우 작권 문제가 발생하는지(단체상 인원: 40명)

∙DVD 화상 회를 하려고 합니다. 몇 명 이하가 모여야 공공 람이 아닐까요?

기타
∙DVD로 제작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하지만 꼭 상 하고 싶은 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법 으로 

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표 13> 공연권 련 질문 구분

컬이나 음악 공연 등 특정 내용을 담은 자료에

도 용되는지에 하여 질문하 으며,  1명

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상물을 공연 방식으

로 이용할 경우 그 허락을 어느 곳으로부터 얻

어야하는지에 하여 질문하 다. 작권법 시

행령 제11조 8호의 6개월 유 규정은 매용 

상물에 용되는 것으로 그 작물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는 무 하다.

상물 상 을 람하는 인원수에 한 질문

은 공연의 개념  ‘공 ’을 구성하는 인원수에 

한 질문으로서, 공연과 열람의 구분을 한 

질문이라고 보여진다. 작권법상 공연은 공

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 이

란 불특성 다수 는 특정 다수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열람은 공 이 아닌 1명 혹은 특정 소수

가 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련한 질문들

은 공연권이 미치지 않는 범 에서 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몇 명까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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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복제권과 련한 질문

복제권과 련한 질문  다수는 상자료 

구입 후 손과 훼손, 손실이 염려되므로 이를 

막기 하여 원본은 보 하고 복사본을 제작하

여 이용해도 되는지에 한 것이었다(<표 14> 

참조). 도서자료의 경우 일부가 훼손된다고 하

더라도 그 이용자체가 불가한 상태가 아니지만 

상자료의 경우 훼손될 경우 작동 자체가 불

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에 한 비책으로 

복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상자료의 경우 도서자료에 비해 출이나 

열람서비스 과정에서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도 복제본 제작을 원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

다. 복제는 작권자가 가지는 표 인 권리

이므로 이 권리가 상물에도 용되는 것은 

이제 구나 알고 있는 상식 인 문제라고 보

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권법은 여러 

제한규정을 통하여 작물의 복제가 가능한 상

황에 하여 정하고 있다. 표 인 경우가 도

서 에서의 복제이다. 질문자들이 상물의 복

제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훼손과 손실을 비한 

복제가 작권법 제한규정에 포함되는 행 인

지에 한 질문이라고 단된다. 그런데 작

권법 제31조 도서  면책규정에 의하면 도서

은 보 된 자료를 보존용으로 복제할 있으며, 

이 때 해당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매되고 있

권리구분 세부문제 질문내용

복제권

손

비용 

복제

∙이용 혹은 리 소홀로 원본이 손상되었을 경우, 재구입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복사본 제작은 

안되는데, 이용이 무 기간 한정 이지(짧지 않는지) 않은가요?

∙ 작권 문제로 복사본 제작을 하지 않아 손된 경우, 다시 재구입하지 않으므로 자료보존이 

어렵다.

∙원본 DVD를 복사해서 원본은 보 하고, 복사본은 이용시켜도 괜찮은지요?

∙도서  내에 소장 인 CD, DVD의 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용도는 자료의 손망실 

비  장애인 이용을 목 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디오테잎과 비디오테잎의 정품을 구입하 으나 원본의 보호를 해 각 1개씩 복제를 하여 

원본은 창고에 보 을 하고 복제물을 도서 내에서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요?

∙DVD를 손, 오훼손을 비하여 보 용으로 복제하는 경우 법의  여부

디지털화 

문제

∙비디오테이  자료의 경우,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사라져 비디오테이  자료에 한 

보존  활용에 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희 자 에 소장 인 비디오테이 자료를 DVD로 

변환하는 기기가 있는데요. 자 에서 DVD로 변환하여 서비스  보존하는 것에는 어떠한 

작권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 리를 목 으로 하지 않는 도서 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비디오테잎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지의 문제(단, 디지털화시 일  편집을 하지는 않음) 

기타

∙도서  소장 DVD 자료의 개인용 장장치로 복제하는 경우?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원본은 없고 복제물만 있는 경우 이 복제물을 도서 내에서 열람시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요?

∙공  TV를 통해서 방 되는 로그램을 도서 에서 녹화해서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시키는 

것이 작권에 배되나요? 개의 자료는 구입을 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에서 

수입하여 방 하는 로그램은 구입을 문의하면 권이 없다고 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표 14> 복제권 련 질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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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에는 보존용 복제도 불가능하다고 정하

고 있다. 즉, 훼손된 자료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복제는 가능하지만, 훼손될 것을 

상한 복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도서 의 재정

상황에 의하여 훼손된 상물을 다시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훼손을 비한 복제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복제권과 련한  다른 질문은 기존의 아

날로그 상물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과 련

한 문제이다. 이것은 앞서 훼손을 비한 복제

와는 다른 질문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포

맷의 상물을 새로운 형식에 맞추어 변경하여 

보존하고 이용에 비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제는 작권법 제31조의 도

서  면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

했듯이 설령 그것이 보존용 디지털화라고 하

더라도 해당 자료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매

되고 있다면 복제가 불가하다. 이 경우엔 디지

털 형태로 새롭게 생산된 상물을 구매하여 

보존하고 이용시키는 것이 맞다.

그 외 상물의 복제와 련한 질문들로는 

이용자에게 DVD를 복제해주는 문제, 원본이 

아닌 복제물의 도서  내에서의 열람의 문제, 

유통되지 않는 자료를 TV에서 녹화하여 서비

스하는 문제 등에 한 질문이 있었다. 이용자

에게 DVD를 복제해주는 것과 설령 해당 자료

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서 이 이용

자 서비스를 하여 이를 녹화하는 것은 작

권법 제31조에서 도서 에 부여한 면책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원본이 아닌 복제

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제가 작권법을 반

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복제물이라면 도

서 에서 이용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3) 여권과 련한 질문

일반 으로 도서 의 도서자료를 출하는 

것이 작권과 련하여 문제가 있는지에 한 

질문은 거의 없다. 그런데 본 연구의 조사결과 

상자료에 해서는 출에 한 질문이 다양

하게 있었다. 출 자체의 문제부터 딸림자료, 

최신자료 등 자료 특성에 따른 출가능성이나 

회사에서의 람을 한 출 등 그 이용 목

에 따른 출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한 

질문이 있었다(<표 15> 참조). 이러한 질문의 

배경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상물을 어문 작물과 다르게 생각하여 출에 

해서도 작권이 용될 수 있다는 작권에 

한 지나친 긴장감 차원과 둘째는 작권법 제

21조 여권을 인식하면서 도서 의 상물 

출이 이 권리와 련되는지를 구체 으로 질문

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작권법이 여

권을 인정하는 것은 리목 으로 매용 상

음반을 여하는 경우에 한정해서이다. 따라서 

도서  소장 상물은 그 내용이나 목 , 자료

의 형태, 수와 무 하게 출이 가능하다.

4) 복제권과 공 송신권  여권 련한 

질문

두 가지 권리가 함께 련되는 질문으로 우

선 복제권과 공 송신권과 련한 것이 있었다

(<표 16> 참조). VOD 서비스를 하여 기존 

상물을 디지털화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학 구성원에게 혹은 멀티미디어실 내에서 

는 폐쇄된 네트워크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지에 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비디

오테이 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식으

로도 이루어지고, 이미 디지털 형식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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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분 세부문제 질문내용

여권

출

자체의 

문제

∙ 화 련 DVD 등을 수집하여 여도 하고 감상실에서 이용자를 한 상 도 하고 있습니다. 

법한 것은 아닌가요?

∙ 화 DVD를 외로 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DVD 자료 활용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작권법에서 도서 에서의 1 copy 출을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공공도서 에서 DVD 여가 작권법에 배 혹은 배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우리 도서 에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물론이고 DVD, 게임, CD-ROM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에게 열람을 시키고 출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출을 해주면서도 마음 한켠엔 작권법에 배되는

게 아닐까 의구심이 있다. 법 도 뒤져보고 개정 작권법도 봤는데 복제에 한 것만 있고 출에 

해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군요. 법률에 해 문외한이라. 용 법조문도 알려주세요.

자료특성에 

따른 

문제

∙ 는 학도서 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자료가 부록으로 비도서를 갖추고 있습니

다. 도서 내 멀티미디어실에서 이용시키던 것을 단행본과 함께 외 출시키고자 하는데 혹 

작권법에 되지는 않는지요?

∙궁 한 것은 일반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CD-ROM, 디스켓, 카세트테이 , 

비디오테이  등의 자료를 도서 에서 이용자에게 출해주거나, 는 그사본(복제물)을 제공해  

경우 작권법에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신자료서비스시 작권법 반인지 의심을 하면서 제공할 때 곤란한 경우 발생

출목 에 

따른 

출가능성

∙ 희 도서 에서는 개인 비디오 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이용자  한명이 

본인이 소속해 있는 회사의 단체 람을 해 비디오 여를 신청했습니다. 비디오테잎 여가 

가능한지요? 교양 비디오만을 여 받겠다고 했는데 내용이나 제작 단체에 따라서도 용이 

다른지 궁 합니다.

<표 15> 여권 련 질문 구분 

권리구분 질문내용

복제권

∣

공 송신권

∙제가 근무하는 학도서 에서 홈페이지 제작시, 1. 자체 제작한 비디오테잎 2. 구입한 비디오테잎(어학, 

골 교실, 수 교실 등) 3. 방송국에서 구입한 비디오테잎 등과 같이 구입 는 제작한 비디오테잎을 

VOD로 제작하여 교내에서 학구성원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와 같은 경우 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요? 작권에 배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디지털화후, 해당 동 상을 도서 의 멀티실내 서버(VOD서버)에 게재하여 멀티실을 이용하는 한정된 

다수에게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작권 문제에 배되지 않을까요?

∙ 학도서 에서 비디오테잎이나 DVD, 오디오테잎 등을 동 상이나 MP3 일로 변환해서 컴퓨터 하드디

스크에 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면 작권법에 침해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일을 폐쇄된 네트웍(도서

내에서만)에서 공유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 합니다.

∙ 학도서 에서 열람을 목 으로 구입한 비디오타이틀을 한 타이틀 더 복제하는 방안에 해서 논의 

에 있습니다. 재 소장하고 있는 로그램은 정식으로 구입한 타이틀입니다. 비디오테이 의 여나 

반출이 아니라 동일 건물 안에서(도서 내에서) 열람만을 목 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권법에 배되는

지 알려주세요. 그 근거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자료(비디오테이 , LD등) 일부를(각 

편당 서두 1분30  정도) MPEG 는 REARFILE로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송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작권법에 배되는지 궁 합니다.

복제권

∣

여권

∙DVD 등 비도서 외 출 확 에 따른 사본제작의 가능성 여부 발생

∙복사 후 여 가능한가? 

∙CD나 음악자료보다 도서인쇄자료에 딸린 딸림자료의 복사후 출 문제( 를 들어 아이들 어도서의 

딸림자료인 CD를 복사하는 경우 빈번)

<표 16> 복제권과 공 송신권  여권 련 질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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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하기 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그 기술을 도서

 서비스에 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들이라고 보인다. 그것이 제한된 공간이나 이

용자를 상으로 하 더라도 여러 사람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은 공 송신권과 련된다. 질문 내용에 공

송신이라는 법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

았지만, ‘디지털화한 상물을 도서  내에서 

열람’, ‘홈페이지 제작’, ‘서버에 게재’, ‘네트워

크에서 공유’, ‘홈페이지를 통해 송’ 등 작

권법상 공 송신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나타나 

있다. 특히 공 송신과 련한 질문에서는 그 

이용 범 를 특정 상과 특정범 로 제한하

을 때 그러한 사용이 가능한지에 한 질문이 

많았다. 앞서 언 한 로 공 송신의 가능성 

이 에 공 송신을 해서는 디지털화라는 복

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서 에서의 복제는 

해당 작물이 디지털로 매되지 않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설령 디지털로 매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한 자료는 도서  내

에서 혹은 도서  간에만 송이 가능하다. 일

반 으로 이러한 규정이 어문 작물인 도서자

료에 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

나 상물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것

이라는 염려 하에서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긴 것

으로 단된다. 

복제권  여권과 련된 질문으로는 출

을 확 하기 하여 DVD 자료를 복제할 수 있

는지에 한 질문과 특히 딸림자료를 복제하여 

출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이 있었다. 출

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도서자료는 흔히 

복본을 구입하여 출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

러나 도서 에서 상물은 그것이 빈번하게 이

용되더라도 복본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를 복제

하여 출서비스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물이 도서 의 핵심 

자료가 아니므로 복본구입까지는 고려하지 않

기 때문이거나 상물의 복제본 제작이 용이해

서일 수 있다. 도서 에서 작물을 부 복제

할 수 있는 경우는 자료가 훼손되었을 때 더 이

상의 훼손을 막기 한 경우와 된 자료를 

다른 도서 이 요청하 을 때이다. 출서비스

를 확 하기 해서는 도서자료와 마찬가지로 

복본을 구입해야 한다.

5. 논의 및 제언

5.1 논의

5.1.1 상물 시청 설비의 다양화에 따른 

작권 문제의 다양성

본 연구에서 상물 이용 황과 그 과정에서

의 작권 문제를 조사한 결과 상물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기본 으로 상물은 기기를 통해야만 시청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서 은 이러한 시청과 

련한 설비를 개인용부터 2~3인용, 소규모 집

단용, 단체 람용 등 매우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들 

각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상물 상 에 한 

작권 문제도 다양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단체 람의 경우 상 자체의 가

능성에 한 기  질문에서부터 조  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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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는 상 이 가능한 상물의 발행시  

등에 한 질문과 6개월이라는 유 기간의 

용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수의 규

모 등에 한 질문이 있었다. 특히 도서 에서

의 상물 시청 설비가 1인석 는 시청각실이

라는 규모 상  형태에서 2~3인석이나 소규

모 집단 설비가 추가됨으로써 이러한 상 이 

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는지에 한 질문이 발

생된 것으로 보인다. 

5.1.2 상물의 작권 문제는 공연권의 문제

만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 도서

에서 상물 이용과 련한 작권 문제는 곧 

공연권의 문제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사서들의 

작권 질문을 분석한 결과 상물에 한 

작권 문제는 출, 장서 리, 온라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시 되고 있었다. 상물

은 그것을 공 을 상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 어문 작물 즉 도서자

료와 크게 다른 이고 작권법은 이것을 공

연권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이용 

즉, 출이나 보존을 한 복제, 온라인 서비스

를 한 복제나 송은 어문 작물에 한 

작권 규정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상물에 해서는 뭔가 다른 작권 규

정이 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질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었다. 

5.1.3 작권에 한 과도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질문

표 인 것이 출가능성의 문제이다. 일반

으로 도서자료의 출이 작권과 련하여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물에 

해서는 출에도 작권이 용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매

용 음반 작물의 리목 의 여에 한 여

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도서 의 출도 그와 

련되었을 것이라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볼 수도 있고, 작권 침해에 한 문제가 

상물이나 음반에 해 이루어지는 사회  분

기로 인하여 사서들이 과도하게 긴장한 탓이

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느 경우이던지 우리나

라 작권법에 한 정확한 인지의 부재로 인

한 것은 분명하다. 

5.1.4 보존의 문제는 도서자료와 다른 근

보존을 한 복제에서 보이는 사서들의 인식

도 도서자료의 복제에 한 것과 사뭇 다르다. 

일반 으로 도서 은 도서자료의 훼손 비나 

출확 를 해 구입한 책을 1부 복제하여 원

본은 보존하고 복제본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하

지 않는다. 그러나 상물에 해서는 유독 훼

손을 비한 복제와 출 확 를 한 복제를 

시도하면서 그와 련한 작권 문제를 고민한

다. 이것은 상물이 도서자료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비싼 것이 아니므로 가격으로 인한 문제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자료의 특성상 

복제가 쉽고, 복제하더라도 원본과 질 으로 차

이가 없다는 , 도서자료에 비하여 그 요도

가 떨어지므로 복본을 구매하지 않으려는 것 등

이 이유라고 보여진다. 

5.2 제언 및 결어

상물에 한 사회  이용확 는 분명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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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물 서비스 확 로 연결된다. 이를 

반 한 듯 도서 은 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 제공, 디지털 환경에 맞춘 VOD 

서비스, 출 확 , 매체변환 등을 시도하고 있

다. 그동안 상물의 작권 문제는 그것의 공

연과 련한 문제로 축소되어 찰되고 연구되

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도서자료의 이용

에서와 마찬가지의 문제들도 있었고, 도서자료

에 해서 의문시 되지 않는 내용이 특별히 

상물에 해서만 문제시 되고 있음도 알 수 있

었다. 

작권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상물

은 도서자료와 이용방식이 명확하게 다르므로 

그와 련한 작권 규정 즉, 공연에 한 규정

이 도서자료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외의 다수 이용 즉, 복제나 출, 

공 송신 등은 도서자료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

게 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 에서 

상물 이용과 련한 작권 문제에 하여 사서

들은 때로는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때로는 지나

치게 그럽게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물 사용과 련한 작권 질문을 분석하

면서 특정 질문( 컨  상물의 출 가능성 

여부나 상물의 공연 가능성, 딸림자료의 

출가능성 등)은 작물과 작재산권에 한 

기본 인 이해의 부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

여졌다. 반 로 작권에 한 기본  이해를 

하 더라도 그 용에서 모호함이 있는 문제들

( 컨  몇 명의 시청자가 있어야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복제본의 도서  내 열람, 

리목 의 공연이 상되는 출 등)도 있었

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몇 가지 방

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국립 앙도서 은 사서연수 로그램

으로 작권 강좌를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3~4시간 혹은 몇 일간의 강의만으로 

작권에 한 기본이해와 각각의 권리  그 

권리에 한 제한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작권법은 작물 

이용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계속 변경된다. 사

서연수 로그램은 일반 으로 특정 주제나 업

무에 하여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경우 그에 

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지 반 인 이해를 

한 과정은 아니다. 도서  업무와 련한 특

정 분야에 한 반  이해는 정규교육 과정에

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연수과정을 통하여 

습득할 것은 아니다. 연수과정은 작권법에서 

개정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내용  도서 과 

련한 것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에 앞서 작권에 한 기본  지식의 습득은 

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 작권에 한 기본  이해와 새로운 법 

개정에 하여 숙지하 다고 하더라도 도서  

장에서의 상물 사용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그에 따른 작권 문제 역시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에 한 기본  

이해를 넘어서 다양한 응용과 해석이 요구되는 

역이기도 하지만, 그 다고 매번 변호사를 통

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도서 회나 국립 앙도서  등의 기

을 심으로 사서들이 작권 문제를 서로 공

유하고 이에 하여 상호간에 답변하거나 그 답

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다 문 인 답을 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서비스는 미국의 ALA에서 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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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 도

서 의 다양한 작물 이용  서비스와 련한 

작권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한 답변을 제공

하는 실무서를 개발하는 것도 도서  장에서

의 기 인 작권 문제 해결을 한 좋은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실

무서의 경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 으로 개

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도서 과 공공도서 에서 

상물 이용 황과 그에 따른 작권 문제를 조사

하 다. 그 결과, 모든 도서 이 상자료를 보

유하고 있었고, 시청을 한 설비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으며, 시설별로 이용도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연의 경

우 정기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외 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작권 문제도 공연뿐만 

아니라 출, 보존용 복제, 디지털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한 각 역별 작권 질문이 기 인 질문에서

부터 세부 인 문제에 한 질문까지 다양한 스

펙트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는 작권 문제의 복잡

성을 고려해볼 때 작권에 한 기 인 이해

를 해서는 학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에 

한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고, 직무연수과정은 

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 교육 수 에서 이

루어져야 함을 제안하 다. 한 세부 인 작

권 문제에 한 해결을 해서 사서와 표도서

  도서 회가 함께 운 하는 질의응답을 

한 온라인 서비스  사서를 한 작권 질

의응답서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도서  장에서 작권법의 복잡

함과 상물 서비스 환경의 다양화로 인하여 사

서들이 의문시하는 작권 문제를 분석해보고

자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의 서두에서 밝혔듯

이 도서 에서 상물 서비스 확 를 하여 

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다루지는 못하 다. 도서

의 상물 이용과 련한 법의 개정 문제는 

 다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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